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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경유화, “외화증권 취득 못한다”

금융감독위원회는 10월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해 외

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애경유화에 대해 6개월간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.

또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 없이 해외 직접투자와 외국부동산 권리취득 등을 한 한성기업, 국동, 플레너스

엔터테인먼트, 안철수연구소 등 12사와 개인 4명에 대해서는 3개월-1년 동안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

외화증권 취득정지 처분을 내렸다.

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리고 채권매매거래와 비상장주식 취득을 

한 4사와 개인 2명은 3개월-1년 동안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체결 정지 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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